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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
적용 안내

1. 관련

가.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[별표1] 특수의료장비

설치인정기준

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, 제36조 및 제37조

2.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,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

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

병상기준의 예외로 적용하고자 하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기관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

전문병원

-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
(거점전담병원, 감염병전담병원,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)

○ 허가사항

-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

시설기준 비고 6에 따라, 섬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

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,

-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

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[별표1]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

(병상기준)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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